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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소액주주 끌어안기 본격화
법원, 현대 주주명부 열람가능 판결 … 소액주주 표심잡기 경쟁 가열

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명부 공개를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금강고려화학(KCC)의 손을 들어주었다.

이에 따라 현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기 위한 현대와 KCC

의 러브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.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월17일 “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상 관련조항에 

의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”며 KC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.

이에 앞서 KCC는 현대 측이 주주명부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

및 등사 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.

양측이 주주명부 공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것은 엘리베이터 주주 신원 및 주식보유 현황이 담긴 주주명부

가 있어야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끌어안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.

관련법에 따르면, 주주총회 소집 2주 전까지는 주주총회 소집통보서를 주주들에게 보내야 하며 소집통보서

가 발송된 이후 합법적인 의결권 위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.

KCC는 5%룰을 위반한 지분 20.78%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에 따라 지분율이 현정은 회장(30.05%)보

다 한참 낮은 16.11%로 곤두박질 친 상태여서 3월 주주총회에서 범 현대가와 함께 소액주주를 끌어들이는 일

이 절박한 상황이다.

그러나 현대로서도 KCC가 지분 8% 공개매수 방침을 발표하며 현대 경영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선언한 

만큼 선뜻 주주명부를 내주기는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.

현재로서는 지분율에서 KCC를 앞서고 있으나 범 현대가의 거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어 눈 뜨고 소

액주주의 표심을 빼앗길 수 없는 입장이며, 더욱이 주주명부 공개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

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는 데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.

현대는 KCC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소 당황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.

범 현대가가 이병규 씨 등 3명을 중재역으로 추천한 데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 모임도 조만간 지지

대상을 선정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“KCC에게 주주명부를 공개하라”고 결정한 

만큼 소액주주들을 잡기 위한 양측의 구애전은 본격적으로 가열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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